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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

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

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한다.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

는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

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요구된다.      

주요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위험의 이주화, 건설업, 영국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migrant worker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ssue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UK construction industry, focusing on structural vulnerabilities. Migrant workers are at the bottom of 
the hierarchically fragmented labour market, performing outsourced hazardous work. Structural vulnerability 
focuses on the social structures that create hierarchies and increase risk in the workplace, rather than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or ‘cultural’ differences of migrant workers. The study considers the structural factors 
that perpetuate the migrantisation of risk in the UK construction industry, focusing on the structural 
necessity of low-wage migrant labour, precarious employment and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and 
discusses how these three factors interact to increase migrant workers' vulnerability to health and safety. The 

migrantisation of risk is not only a matter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r universal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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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78만 명의 노동자가 업무

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Hämäläinen et al., 2017). 특히, 내국인이 기피하

는 위험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채우는 이주노동

자들은 업무상 부상, 작업장 사고 및 치명적 질병 재해

의 위험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Arici et al., 

2019; Hargreaves et al., 2019; Moyce and Schenker, 

2018; Orrenius and Zavodny, 2012; Salminen, 2011). 

업무상 사망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통계(ILOSTAT)에 의

하면, 조사 국가의 73%에서 치명적인 산업재해 발생률

이 내국인보다 이주노동자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

장 위험한 산업부문으로 건설업, 제조업, 운송, 보관업 

및 농업이 지목되었다(Gammarano, 2020). 이 중 건설

업은 전 세계 약2억 2천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으로(ILO, 2019)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저개발 국가 출신 이주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의존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2000년 미국 내 건설업 이주노동자는 전체 건설노동

자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2015년에는 16.8%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Guan et al., 2022). 영국은 2003

년 88,000명의 이주노동자가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2015년에는 240,000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여 전체 

건설노동자의 약 12%를 차지하게 된다(Oswald et 

al., 2019; Guan et al., 2022:1에서 재인용). 

건설업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있어서 가장 열악

하고 위험한 직종으로 지목된다(Buckley et al., 2016). 

이미 다수의 연구와 사례에서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업무상 사망 및 부상 위험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Eurostat, 2019; Giraudo 

et al., 2017; Guldenmund et al., 2013; Hargreaves 

et al., 2019; Oswald et al., 2017; Shepherd et al., 

2017). 2018년 이탈리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115명

의 사망자 중 13%가 이주노동자였으며, 스페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113명의 사망자 중 16%가 이주노동

자였다(Shepherd et al., 2017:1). 2007~2008년 영

국 건설노동자 사망자 중 17%가 이주노동자였는데, 

당시 이주노동자는 전체 건설노동력의 8%에 불과했다

(CCA, 2009; Shepherd et al., 2017:1에서 재인용). 

또한 영국 내 건설 이주노동자의 사망률이 전체 작업

장 사망자의 17%에 달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Hussain et al., 2020; 

Guan et al., 2022:1~2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전체 사고 재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8%이고 업무

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10.7%이

다. 특히 건설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망만인율이1)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주노동자의 사망만

인율이 전체 노동자의 사망만인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정연·이나경, 2022). 

이 연구는 건설업의 특성상 작업장 고유의 위험성

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왜 동일한 작업환경에 노출

된 내국인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가 업무상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에 더 취약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

었다.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다. 특히, 한국

과 같이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이나 안전보건교

but also of the intertwining of labour migration policies with employment structures that rely on low-wage, 

low-skilled labour. This calls for proactive measures to address structural risks that go beyond passive 
declaratory policies that do not exclude migrant workers from education, training or legal systems.   

Key Words : migrant worker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igrantisation of risk, construction industry,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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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함과 배제와 같은 제도적 차

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 이미 외주화된 위험한 

작업이 다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이

주화’2)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업환경 개선이나 모국어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보편적으

로 제시된다(김기선 외, 2008; 정연·이나경, 202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법제도 및 규제체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잘 발달하였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안

전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에서도 여전히 ‘위험의 

이주화’는 지속되고 있다.3) 영국의 비정부 노동정책 

연구기관인 플렉스(Focus on Labour Exploitation, 

FLEX)는 영국 노동시장 내 착취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주자’라는 지위가 노동시장 내 착취 관련 주요지표

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FLEX, 2017:6~7).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동착취 피해 이주노동자의 82%가 영국 

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 유럽출신 이주노동자라는 

것이다. 노동권 보장이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제

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영국에서 이주자라는 이유만으

로 본질적으로 착취에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

나 플렉스(FLEX)의 연구결과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

되기 어려운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주노동

자가 여전히 위험한 노동으로 몰리고 노동착취에 취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즉 ‘위험의 이주화’가 발생

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에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structural vulnerability)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발

달과 보편화된 안전문화(safety culture)는 현재 한

국의 산업안전보건 환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여러 요인

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와도 맞닿

아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공간적 이동성을 통해 나

타나는 다중스케일(Delaney and Leitner, 1997)에서

의 위험의 복잡성과 개인화에 대한 시론적 분석이다. 

“유연하고 다원화하고 탈집중화한 저고용의 위험천

만한 체계 내(홍성태 역, 2019:232)”에서 외주화된 

위험은 이주노동자로 전가되고 여전히 이들의 위험은 

방치된다.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논의는 노동현장과 

제도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위험을 가시

화하고 이주자라는 이들의 위치성이 안전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 논문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2장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

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 연구의 사례분석에 적

용하고자 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

본다. 3장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법제도 및 건설업 

노동자 안전보건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세 가지 요인(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선행연구 및 개념적 고찰 

1)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은 크게 세 층위(개인, 문화, 조직/제도)로 

구분된다(Guan et al., 2022).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안전의식, 학력 및 숙련도, 정

신·심리적 상태가 지목된다. 안전의식이 부족한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규정이나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으며, 오히려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는 것이 민첩하고 

균형잡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인

식하기도 한다(Goh and Binte Sa’ad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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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on et al., 2020). 또는 더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고위험 작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Meardi et al., 2012). 교육수준이 낮은 이주노동자

일수록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배운 지식

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더 큰 사고

부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ruz  

et al., 2017; Oswald et al., 2019). 또 다른 개인적 

요인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행위 및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Fernández-Esquer et al., 2020). 다수의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관리자의 압력, 경쟁압력, 열악한 작

업 및 생활환경, 과중한 작업량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

한 수면 부족 등 인종적 차별이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Grzywacz et al., 2012; Jiang et 

al., 2020; Marin et al., 2015; Teran et al., 2015; 

Welton et al., 2020).    

중시적 차원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요인(언

어, 관습 등)이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

다. 다수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요인은 언어장

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업 또는 생활환경에의 부

적응이다. 특히 언어장벽은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을 다루는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위험요인

이다. 현장관리자나 동료와의 의사소통 및 기계설비의 

안전정보 습득이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장의 경우 언어

소통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De Souza et al., 2012; Han, 2019; Teran 

et al., 2015). 이주노동자는 언어소통 문제로 인하여 

작업안전 및 유해환경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렵고(이

선웅 외, 2008), 작업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데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Al-Bayati et 

al., 2018; 한정훈, 2019). 작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나 물질안

전보건자료4) 및 유해물질 경고 표시를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모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전위

험을 증가시킨다5)(Arcury et al., 2012; Moyce and 

Schenker, 2018; Peiró et al., 2020; 이선웅 외, 

2008). 또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주노동자는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내국인 노동자보다 

교육훈련 전이효과가 낮아(Oswald et al., 2019) 교

육에서 습득한 안전지식을 실제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에 한계가 있다(Hussain 

et al., 2020). 

마지막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

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은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조직환경이나 수용국가의 정책, 법제도, 안

전교육, 산업안전규제, 제도적 차별 및 착취 등이 있

다(Adhikary et al., 2018; Degorge, 2006; Dutta, 

2017).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소

규모 하도급 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관리 규제에서 제외되

어 있어 산업재해의 위험에 취약한 조직환경을 갖추

고 있다(이선웅 외, 2008; 정연·이나경, 2022). 농축

산어업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장시간 노동시간을 규제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사업주나 인력파견업체

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의 차별적이고 종속적인 규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Dutta, 2017). 예를 들어,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사

업주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건

강에 유해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을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정연·이나경, 2022). 한

편, 걸프지역 내 이주노동력 수용국가(사우디아라비

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

팔라제도(Kafala system)는 건설업과 가사노동서비

스업의 이주노동자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고용주는 이

주노동자의 취업비자 발급을 보증하는 후원자가 된

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서만 합법적

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직업

을 바꾸거나 그만둘 수 없으며, 특별출국비자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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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를 떠날 수도 없다(Zharkevich, 2019; 신지

원, 2021:24에서 재인용).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종료

는 곧 취업비자의 무효화를 의미하므로 임금체불, 장

시간 노동, 학대, 착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항거하거나 능동적으로 

회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의 지위가 사실상 

고용주에 전적으로 종속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

을 받는다(Degorge, 2006; 신지원, 2021).

2)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의 이주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

건의 취약성과 위험요인을 주로 개인, 사업장, 제도적 

규제 차원에서 논의한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는 이주

노동자 작업환경의 안전보건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모

국어 안전교육실시, 사업장 안전에 대한 고용주의 관

심과 의식변화, 차별행위개선, 제도개선과 규제강화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자칫 이주노동

자의 안전과 위험의 문제를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차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개인화(individualisation)할 수 있으며, 이에 제시되

는 해결방안 또한 노동자 개인이나 사업주의 인식변

화 및 안전교육 등 같은 개인이나 조직의 책임을 강화

하는 단편적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조치들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전주희(2019:48)는 ‘노동의 외주화’를 추동한 신자

유주의식 고용구조 메커니즘의 결과로 고착화된 ‘위험

의 외주화’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논의에서 위험의 ‘양

적인 증대뿐 아니라 노동과 위험을 둘러싼 복잡성이 

증대’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에 다양화된 새로운 위험

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항목을 

늘려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위험의 양적확장이 아니

라 위험의 구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물질이 위험한가, 혹은 “어떤 노동

이 위험한가”라는 질문이 아닌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

가?”라는 질문을 통해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물질이나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은 위험의 “사회적·구조적 요인”

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전주희, 2019:48~49). 

‘위험의 이주화’는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불안정노동의 증대와 위험의 외주화는 노

동의 중층적 분할을 더욱 가시화했으며 이는 위계화

된 위험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

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내국

인이 기피하는 3D(dirty, dangerous, demanding)에 

‘죽음(death)’이 추가된 4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Rai, 2023). 그렇다면 이주노동자가 이러한 위치로 

내몰리게 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피알코브스카와 마투치치크(Fialkowska and 

Matuszczyk, 2021)는 농업의 이주화 현상과 계절이

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에서 구조적 취

약성(structural vulnerability) 개념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상의 취약성에 영

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

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Holmes, 2011; Quesada et al., 2011; Fialkowska 

and Matuszczyk, 2021:2에서 재인용). 즉 구조적 취약

성은 “분석의 초점을 위험(danger), 피해(damage), 

고통(suffering)의 진원지인 사회구조에 맞추는 것”

이며, 이를 통해 “고통”의 맥락과 애초에 “고통”을 생

산하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진단과 개입을 할 수 있다

(Holmes, 2011:447). 

구조적 취약성 개념은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을 다룬 기존문헌에서 중점을 둔 작업중 부상사고나 

예방에 대한 제한된 논의를 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 이주노동체계, 이주의 사회·역사·지리적 맥락 

등을 고려한 총제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Flynn, 2018). 

예를 들어, 계절이주노동자가 고용된 농업부문의 노동

조건은 수용국가의 특정한 역사적 유산, 생태환경,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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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식뿐 아니라 오늘날 노동시장과 고용구조를 결정

하는 신자유주의에 내재된 경제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다(Duke, 2011). 전통적인 이주노동력 수용국가인 독

일 내 폴란드 계절노동자는 2004년 폴란드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회원국이 되면서 EU 이

주노동자로 신분이 변경되었고, 최근 이주노동력을 수

용하기 시작한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계절노동자들은 

비EU(‘제3국 국민’) 이주노동자의 신분이다. 두 국가 

내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출신국가 및 이주노동정책

의 차이는 이들의 지위와 행위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를 수반하며, 이는 곧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수준 및 대처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Fialkowska and Matuszczyk, 2021).

피알코브스카와 마투치치크(Fialkowska and 

Matuszczyk, 2021)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

다. 우선 ｢EU 계절노동자 지침(EU Seasonal Workers 

Directive)｣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EU 계

절노동자들이 비EU 계절노동자들보다 산업안전보건

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예방 및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폴란드 노동자나 우크라

이나 노동자 모두 농업노동에 내재된 위험한 작업환

경의 영향을 받지만, 계절노동자의 취업분야를 농업

으로 한정하고 있는 독일과 취업업종 제한을 두지 않

는 폴란드의 이주노동정책은 두 국가 내 이주노동자

들의 종속적 지위 여부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

의 차이를 유발한다. 즉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계절노

동자들은 농업부문으로 취업활동이 국한되지 않기 때

문에 노동조건이나 위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예: 

협상이나 고용주 및 업종의 변경)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독일 내 폴란드 계절노동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 EU 국가 내에서 EU 이주노동자와 제3국 

출신 비EU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남부 이탈리아 이주농업노동자 사례에 기반하여 코로

나19 팬데믹 기간 위험을 (재)생산한 구조적 취약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비EU 이주노동자는 일시적이고 불

안정한 법적지위로 인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의료시

설 이용에 제약받음으로써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

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Tagliacozzo et al., 

2020). 이탈리아 농업부문에 있어 이주노동력에의 의

존성 심화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증대와 ‘카포랄라

토(caporalato)’라 불리는 인력알선업자들의 주도로 

노동력의 이주화를 초래했고, 애초에 열악한 노동조

건과 생활환경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적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다. 특

히 법적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비EU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체류신분은 다른 구조적 위험요인과 상승작

용을 하며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Qeusada, 

2012). 

이들 선행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취약성에 있어 공통으

로 지적되는 요인은 이주노동정책, 고용관계에 따른 

불안정 노동,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 및 법적지위이

다. 이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구조적 취약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

는 구조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

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

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

려 작동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

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 장

에서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와 건설업 

노동자 안전보건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개괄한다. 

3.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건설업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영국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체계는 법(Act)-



24 신지원ㆍ채준호

하위법령(Regulation)-승인행동준칙(Approved 

codes of practice)-가이드(Guidance) 등 4단계 체

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 단계인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산업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이며, 그 바로 아래 단계인 하위법령으로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에 근거하여 제정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건설(설계 및 관리) 규정[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이

후 CDM 2015)이 있다. 승인행동준칙은 하위법령의 

내용을 따르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준수

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는 보건안전청(Health Safety Executive, HSE)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것인데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최수영, 

2019).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 내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상위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

재하고, 총 7개의 하위법령 중 6개는 전체산업에 적용

되며,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CDM 2015가 있다.

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CDM 2015

의 핵심내용은 건설산업 내 다양한 주체들(발주자, 

원도급자, 주설계자, 도급자, 설계자 등)의 보건안전

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 

이전 단계에서는 주설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공단계 이후부터는 원도급자가 관련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이때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에서 보

건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설계자와 도급자를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건안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이해사항 점검의 의무를 진다(HSE, 2023a). 

영국의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하 HSE)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정들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고 관련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이다. 또한 장관의 동의로 승인행동준칙과 가이드를 

작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HSE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적용대상 산업

전체산업 건설업

법(Act)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

하위법령

(Regulations)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 ○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제도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 ○

안전보건(근로자 협의)에 관한 제도

(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 1996)
○ ○

리프팅 작업 및 장비에 관한 제도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s 1998)
○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도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

작업장 장비사용에 관한 제도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 ○

고소작업에 관한 제도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

출처: 최수영(2019:13) 

표 1. 영국 건설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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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를 중심으로 현장감독부(Field Operations 

Directorate)를 두고 사업장 감독도 시행한다(심재

민, 2016). HSE의 주요 감독사항은 산업안전 및 근로

시간에 관한 것으로 1974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1999년 보건안전(위험평가)에 관한 법령

(Health and Safety at Work (Risk Assessment) 

Regulations 1999), 2005년 화재예방에 관한 규제개

혁명령(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 1996년 보건안전에 관한 근로자와의 협의에 관한 

법령(Health and Safety(Consultation with Employee) 

Regulations 1996), 1977년 산업안전대표 및 산업안전위

원회에 관한 법령(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 Regulations 1977), 2007년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등의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들을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항에 

안전대표자(safety representative)에 대하여 규정

하고, 제7항에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의 설

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안전위원회 주요목적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의 기획

과 개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협력 증진 등이 포함

된다. 2018년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장 중 약 17%는 여

전히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 규모

별로는 10,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91%가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100명 이상 200

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74%만이 안전위

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

라도 약 20%는 제대로 회의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대

표자가 선임된 사업장 중에서도 67%만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는 에너지와 수자원 부문 81%, 건설업 78%, 제조업 

75%, 지방정부 75%에서 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선 외, 2019). 건설

업의 경우, 22%의 사업장에는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규

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위원회라는 안전장치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국 건설업 이주노동자 현황과 산업재해 

브렉시트(British exit, Brexit)와 코로나19 팬데

믹은 영국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고용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수는 

2019년~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절정 시기에 

305,000명에서 280,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같

은 기간 건설업 전체 고용규모(16세-64세)도 175,000

명 감소하여, 이주노동자가 건설업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019년 13.5%에서 2020년 13.4%로 큰 변

동은 없다(Pipe, 2021)6). 영국 내 이주건설노동자의 

비율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2020년 기준, 

런던의 건설업 노동자 절반이 이주노동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잉글랜드 동부

(16%)와 잉글랜드 남동부(13%) 순으로 나타난다(Pipe, 

2021).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약 44%는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동 업종 내 영국인 자영업자

(37%)보다 높은 비중이다.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secutive, 

이하 HSE)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한 해 동안 45명의 건설노동

자가 사망하였다(HSE, 2023b). 2018년~2023년 5년

간 평균 사망자 수는 37명인데,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

의 51%는 추락에 의한 사망이다. 2018년~ 2022년 

영국 건설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는 1.72명으로 이는 

전체산업의 평균 재해율보다 4.2배 높은 수치이다

(HSE, 2023b). 2020년~2022년 3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은 근로자 10만 명당 2,640건으로 

농림어업(3,730명) 다음으로 높으며, 이는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1.7배 높은 수치이다(HSE, 2023b). 

HSE는 산업별 재해통계를 출신국가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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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HSE에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출간된 보

고서에 따르면, 2007/08년 건설업에서 12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건설업 전체 사망자 수

의 17%에 해당한다(CCA, 2008). 이는 5년 전 사망자 

수에 비해 6배나 증가한 수치이며, 해당 연도(2007/8

년) 전체 건설업 노동력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노동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재해율이라

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주노동자 사망자 중 건설업 종

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6년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 중 55%가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2006/7년 62%, 2007/8년 66%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CCA, 2008). 특히, 2004년 EU 

회원국이 동유럽 A8 국가로7) 확대된 이후, 영국 건설

업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가 3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Fitzerald and Howarth, 2009; Owen, 

2007). 해당 연구에서 확인된 46명의 이주노동자 사

망자 중 24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24명의 건

설업 사망자 중 18명은 EU A8 가입 이후에 발생하였

는데, 이 중 44%는 폴란드 출신 이주노동자이다.  

영국 유나이트(Unite) 노조 건설부문 수석책임자

는 건설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증가가 종전 식품가공

업 인력업체(gangmaster)가 건설업으로 유입된 사

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Blackman, 2007; 

Fitzerald and Howarth, 2009:6에서 재인용). 2004

년 제정된 ｢인력업체면허법(Gangmaster Licensing 

Act, 이하 GLA)｣에 따라 인력착취 및 횡포가 심한 

업종(농림어업, 식품가공 및 포장업)의 인력업체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관리·감독이 강화되자 

일부 업체들이 건설업으로 이주인력을 공급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산

업안전보건을 위해 GLA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면허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

서 제기되어 왔다(BERR, 2008; DWP, 2009).

4. 영국 건설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의 이주화 

1)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영국 건설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및 보건의료산업

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고용률이 높지 않으나8) 전통적

으로 저임금 저숙련 이주인력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

이 높은 산업이다. 건설업은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하

여 경기침체기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경기호황

기에는 투자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때문에 기업은 유연한 노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이주노동력

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 건설업에 있어 저임금 

이주노동력은 ‘내재적이며, 구조적인 특징’(Balch et 

al., 2004:191)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아일랜드 출신 이주노동자는 영국 건설업에 필수인력

이었지만, 1995년 이후 아일랜드 경제가 성장하면서 

건설업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일랜드에서 영국

으로의 인력이동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Balch et 

al., 2004:191). 

이후 영국은 부족해진 건설업 노동력을 아시아 및 

동유럽 출신 이주노동자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EU 회원국이 동유럽 A8 국가로 확대되자 영

국은 별도의 조치나 규제 없이 A8 이주노동자를 수용

하였다9). 그 결과 유례없이 큰 규모(2004년 기준, 

914,185명)의 A8 이주노동자가 영국으로 유입되었

고, 그중 폴란드 출신 이주자가 다수(626,595명, 66%)

를 차지하였다(Fitzgerald and Howarth, 2009). 이후 

2007년 A2 국가(루마니아,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하

자, 동유럽 이주자들의 추가적 유입을 우려한 영국은 

7년간 A2 이주자들의 영국 내 취업을 제한하였다. 2014

년 비로소 A2 이주자들의 영국 내 취업이 허용되었으

나, 이들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농업, 서비스업, 건설업 

내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 한정되어 고용되거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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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등

록되어 영국 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

고, 같은 해 12월 31일로 11개월의 전환기간이 만료됨

에 따라 영국과 EU 간의 자유로운 인력이동은 종료되

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롭게 개정된 영국의 ‘포인트기

반이민체계(Points Based Immigration System, 이

하 PBIS)’는 영국 내 이주노동력의 수급과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PBIS는 채

용제안, 기술수준, 급여수준, 영어능력, 전문자격 등

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외국인에게 취업비

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제3국(비EU) 이주자에

게만 적용되었던 PBIS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취

업활동을 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에 고

용주는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내무부(Home 

Office)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점수를 충족하

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구직

자만을 선발하는 등 PBIS에서 요구되는 채용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PBIS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고숙

련 노동자와 인력부족직업군에 속하는 기술직 노동자

에게 유리하며,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견제하기 위

한 제도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저숙련 EU 이주노동

력에 의존해온 농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해당 

부문의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PBIS

를 통해 이주인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자리는 영국 

내 이미 체류 중인 미등록 노동자나 체류조건을 위반

한 이주노동자에 의해 채워진다(FLEX, 2017). 이들

은 불안정한 법적지위로 인하여 위험이나 착취에 훨

씬 취약할 수 있다.

플렉스(FLEX)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이주노동자

는 저임금 ‘건설작업’ 인력의 44%를 차지하는 반면, 

유틸리티(설비) 시공과 같은 고임금 업무의 구성비율

은 2%밖에 되지 않는다(FLEX, 2018). 해당 조사의 

응답자는 런던 내 건설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 134명으

로 이 중 절반은 런던생활임금(London Living Wage)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3%는 영국생활

임금(UK Living Wage)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10). 

특히 건설업 인력업체가 아닌 일반 일용직 인력시장

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생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주와 업무에 

따라 임금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최저시급

(£10.42)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약 £7파운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런던의 높은 생활비로 인하여 이러

한 저임금 노동은 이주노동자를 근로빈곤층에서 벗어

나기 어렵게 만든다.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위법적 착취문제에도 직면해 있

다. 예를 들면, 이들 중 대다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 위험한 작업환경

에 대한 보호조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

된다. 상기 플렉스(FLEX) 조사의 응답자 중 50%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6%는 작업완

료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53%는 위험한 환경에

서 작업하도록 지시받았으며, 33%는 작업장에서 언

어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FLEX, 

2018). 해당 보고서는 “한 가지 형태의 노동착취가 또 

다른 착취로 이어지며, 이러한 착취가 결합되면 심각

한 착취에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FLEX, 2018:20). 

저임금 노동은 건설업 내 위험을 증가시키는 다른 

요인들과 상호연관되어있다. 건설이주노동자의 저임

금 문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불안정 고용, 근로자성 

및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허위 자영업, 추가수

수료를 부과하는 직업소개업체 및 급여대행업체 문제

와도 맞물려 있다. 

2) 불안정 고용구조: ‘허위’ 자영업자와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은 지리적 분포와 계절 및 기후와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한 조업의 변동성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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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영

국왕립건설협회(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CIOB)는 건설업 내 이주노동력의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단일 근무지가 아닌 여러 (때로는 장거리) 

현장을 지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건설인력 ‘공급의 특

수성’을 이유로 저임금 이주노동력에 대한 구조적 필

연성을 강조한다(CIOB, 2015:12). 건설업은 불확실

한 지역적 변동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고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유연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유연한 노동력의 기본적인 조건은 저임금

과 고용유연성이다. 영국 건설업에서 이주노동력을 고

용하는 방식은 주로 자영업자(self-employed)와 다단

계 하도급(subcontracting)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활용은 영국 

건설업에서 매우 보편화된 고용방식이다. 이는 건설

업 고유의 세금제도인 ‘건설산업제도(Construction 

Industry Scheme, 이하 CIS)’와 관련되어 있다. CIS

는 건설업 하청업체/자영업자를 위한 공제제도로 급

여 원천징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급업체가 하도급업

체/자영업자에 계약금 지급 시 하청업체/자영업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에 원청업체는 

CIS에 반드시 등록하고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에 하도급금 원천징수 소득세

를 매달 신고해야 하며, 하청업체/자영업자의 경우 

CIS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등록업자는 20%, 미등록

업자는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자와는 달리 도급업체가 자영업자의 국

민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저렴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영국 건설노조(The Union of Construction 

Allied Trades & Technicians, UCATT)는 CIS가 건

설업 내 “자영업을 제도화하여 착취를 초래하였다”라

고 비판한다(UCATT, 2011:14). 하도급업체들이 계

약단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을 남용

하면서 ‘허위(bogus)’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등록한 

‘허위’ 자영업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

에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면, 건설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보

장받지 못하고 주당 최대근무시간, 휴게시간 보장, 

유급 휴일 및 병가 등 복리후생 처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 자영업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산업

안전교육이나 부당해고방지와 같은 고용보호조치에

서도 배제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총 

2,224,000명 중 약 41%가 자영업자로 추정되는데 건

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영국 전체 자영업자의 

20%를 차지한다(ONS, 2018). 영국 건설업 내 이주노

동자 수는 다른 유럽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비

해 적은 편이나, 이주자 중 피고용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이례적으로 매우 높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의 건설업 자영업자 비율은 7~28%인 반면, 영국은 

42~57%이다(Behling and Harvey, 2015). 최근 2018

년 자료를 보면, 건설업에서 영국인(39%, 79만 1,000

명)에 비해 외국인(56%, 12만 명)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높다(Behling and Harvey, 2015). EU A8 가입 

이후 영국 내 이주 자영업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

여 이주노동자 1명당 11명의 이주자영업자가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Harvey and Behling, 2008). 

2013년 기준, 영국 건설업 내 자영업자 수는 78만 

명인데, 이 중 20만 명이 ‘허위’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ONS, 2013; FLEX, 2018:9에

서 재인용). 특히, 자영업 비율이 75% 이상인 작업현

장이 많은데, 이 중 이주자는 허위 자영업 인력의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한다(Harvey and Behling, 2008).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영국의 ‘탈세경제(evasion economy)’

가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주노동

자들이 자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Harvey and Behling, 2008:23). 이주노동자들

이 ‘허위’ 자영업자로 등록하게 된 것은 고용유연성이 

유독 강조되는 건설업에서 협상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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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필연적 결과이며, 역설적이게도 저임금

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의 대가로 빈곤과 

위험에 더 취약해진다.  

2014년 영국정부는 건설업 내 만연한 허위 자영업

을 엄중단속하기 위해 우산회사(umbrella company)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산회사는 자영업자의 국민보

험과 조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실상 인력파

견회사로서 자영업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원천소득

공제(Pay As You Earn, PAYE)를 통해 급여를 지급

한다. 2015년 기준, 건설노동자 30만~40만 명의 임

금이 우산회사를 통해 관리된 것으로 추정된다(FLEX, 

2018). 특히, 이주노동자는 ‘에이전시(agency)’로 불

리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단기 비정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우산회사는 이들의 고용주 역할을 담

당한다. 즉, 우산회사는 계약자인 자영업자의 근무시

간에 따른 비용을 에이전시에 청구하고, 세금과 국민

보험 공제 후 자영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우산회사가 에이전시에서 받은 급여에서 자영업자의 

국민보험뿐 아니라 회사기여금까지 공제하고 관리비

용이란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에이전시와 합의된 급여수준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 파견회사

에 의해 자영업자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는 의도로 도입되었으나, 우산회사의 이러한 부적절

한 운영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에 대한 처

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적을 받는다(Downes, 

2021). 영국 건설노조(UCATT)11)는 이 제도에 편입된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지적하며 우산회사를 ‘사기꾼’

이라 비판했으며, 유나이트노조(Unite the Union)는 

영국정부에 우산회사 전면금지를 촉구하였다(Elliot, 

2014; Unite, 2017).

다음으로, 건설업의 복잡한 하청구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

분명하여 건설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가중시

키는 요인이다. 건설업은 복잡한 하도급 계약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현장이더라도 노동조건이나 

현장안전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분산되어 있다. 하도

급 계약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원청업체의 압박과 

현장감독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채용규칙을 위반하는 유연화 전략을 취

한다. 인력파견업체와 우산회사까지 관여된 복잡한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건설현장 및 프

로젝트의 최종책임자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문제 발

생 시 고용소송을 제기하거나 권리집행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고용구조 속에서 위험하고 착취적인 작업 

관행은 지속되고 위험의 외주화는 고착된다. 영국 건

설업은 소규모 하청업체가 주를 이루며, 이들 업체 

중 86%가 현장에서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어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교육이나 기술 이론·실습교

육 등을 조직하고 제공할 능력이 제한적이다(CITB, 

2016). 아크타르(Akhtar, 2021)는 건설부문의 낮은 

노조 조직률에서 불안정 고용과 숙련노동자 양성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2017년 건설노

조(UCATT)가 일반노조인 유나이트(Unite)로 통합된 

후 건설부문의 노조 가입률은 1995년 56%에서 2018

년 10%로 감소하였다(Akhtar, 2021). 건설업의 이러

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은 현지인력을 양성

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이

주노동력에 의존하게 된다.

3)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유연하고 불안정한 고용관

계를 수용하는 것은 노동시장 내 대안이 부족하기 때

문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한정되어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임을 의미한다. 건설업 

내 이주자영업자 중 EU A2 국가인 루마니아와 불가리

아 출신이 50%, A8 출신이 40%를 차지하는 것은 영국 

이민정책의 영향이다(FLEX, 2018). A8과 A2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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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U 확장 전, EU 회원국이 아닌 동유럽 출신 이주자

들이 영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영업자로 등록하는 것이었고, EU 확장 후에

도 이러한 관행이 건설부문에서 지속되어 온 것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자영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비공식 일용직 노동

자로 구성된 ‘회색시장(gray market)’에 인력을 공급

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규모가 큰 건설현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Stanescu, 2012; FLEX, 2018:21에서 재인용). 

브렉시트 전환기간(2019년 3월29일~2020년 12월 

31일) 동안, 영국정부는 영국 내 이미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과 그 가족이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영국 탈퇴협정에 근거한 EU정착제도(EU Settlement 

Scheme, EUSS)를 도입하였다12). EU-영국 간 자유

로운 이동이 종료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계속 거

주하고자 하는 EU시민(5년 미만 거주자)은 전환기간

이 종료되기 전 의무적(단, 아일랜드인은 자발적 선

택)으로 임시정착지위(pre-settled status)를 신청

해야 하며, 영국 내 정주하고자 하는 EU시민(5년 이

상 거주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정착지위/영주권

(settled status)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Sumption 

and Fernández-Reino, 2020). 그러나 EUSS 신청절

차 및 필요성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사회적 취약자13), 

신원 및 거주지를 증명할 수 없거나 EU시민과의 관계

를 증명할 수 없는 비EU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출신인 EU A8 이주자의 순이민은 2016년 59,000명

에서 2020년 -15,000명으로 126% 감소했으며, 같

은 기간 동안 EU A2 이주자의 순이민은 약 40% 감소

하였다(Cuibus, 2023). 브렉시트 전환기가 종료된 

현재 EU시민이 영국 내 취업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포인트기반이민체계(PBIS)를 통해 내무부에 등

록한 후원기업을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3년 기준, 영국 국경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방문

자의 53%는 EU시민으로(Cuibus, 2023:2), 브렉시트 

이후 EU시민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국통제가 강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영국 내 EU시민 대다수

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해온 사실에 비추어 오늘날 

영국 국경관리가 노동이주 통제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문제는 이러한 영국정부의 노동이

주에 대한 정책방침이 영국 노동시장 내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

는 이주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노동착취자문단(Labour 

Exploitation Advisory Group) 입장보고서(position 

paper)(LEAG, 2017)는 영국정부의 이러한 이민통제

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해결하는 데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영국, 미국,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이주수용국은 미등

록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착취나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지라도 ‘피해자’가 아닌 ‘불법’ 이주자로 오히려 ‘범죄화

(criminalization)’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이러한 착

취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등록 이주자의 신분

이 되어버린 이들도 있다. 영국 입국과 취업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합법적 체류자격이나 취업비자가 없는 상

태로 불법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것

이며,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노동권 침해

와 착취에 더욱 취약한 위치로 숨어들어 갈 것

(‘hidden workforce’)으로 보인다(LEAG, 2017:6).  

5. 나가며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

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설업의 저임

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허위’ 자영업자와 하청업

체를 통한 불안정 고용구조, 그리고 저숙련 이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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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맞물리며 영국 내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해왔다. 이 연구

의 분석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건설업, 농업, 제조업과 같은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집중된 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이

주화로 연계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영국 건설업 내 

이주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허위’ 자

영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복잡한 하도급계약 내부의 

소규모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업무상 사고 발생 및 사

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위험의 이주

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

한 점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제도는 내·외국인 간의 차별

을 두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 법제도가 오랫동안 안

착한 ‘안전한’ 영국이라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의 작동

을 어렵게 만드는 외주화의 구조적 기제는 이주노동

자들을 여전히 위험한 노동과 착취에 취약한 위치로 

내몰고 있다. 전주희(2021:62)의 지적처럼, “산업안

전법상의 위험은 여전히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일면적 

관계하에서만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지만, 외주화는 

노동자와 다단계 자본 간의 “중층적 관계를 합법화”함

으로써 유연한 노동과 위험을 교차시킨다. 신자유주

의적 노동의 유연함을 보장하는 법제도 하에서 위험

에 대한 복잡한 자본 간의 책임은 ‘공백’으로 남겨지고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위험은 노동자 개인

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둘째,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노

동조건의 개선 및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

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와 국

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

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

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하청

업체나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

전보건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에 스페인과 노르웨이는 노동착취의 위험이 큰 건

설업이나 청소업 내 중층적 노동공급망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건설

업 하도급에 관한 법률(32/2006)’은 노동공급망에서 

하청업체 수를 원청을 제외하고 세 개로 제한하고 있

다. 그리고 원청은 자영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는 

있지만 자영업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영국의 

에이전시와 같은 인력파견업체 혹은 직업소개소와의 

하도급 계약을 금지한다. 동 법은 노동자들의 보건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회

사등록이 이루어진다(FLEX, 2018).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연한 노동력은 건설

업에서 구조적 필연성을 가지지만, ‘허위’ 자영업, 비

정규, 임시, 단기파견, 이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고

용형태는 이주노동자를 수면 위를 드러내지 않은 채 

비가시화한다. 이에 이들의 위험 또한 드러나지 않거

나 공론화되지 않고 개인의 취약성으로 전환된다. 이

주노동자의 위험은 실제 정부기관의 조사자료와 통계

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들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다(Porru and Baldo, 2022). 이러한 배경에는 이주노

동자의 불안정 고용형태로 인하여 물리적 접근성이 

제약되어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시적 혹은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주자의 

법적지위로 인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애

초 조사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예도 있을 것이다. 법

적, 관료적 기제에 의해 정의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자격(deservingness)”을 갖추지 못한(Quesada, 

2012:894)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방

치의 순환(the cycle of neglect)’(ILO, 2013) 속에서 

끊임없이 비가시화되고 무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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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2) 이 연구에서 ‘위험의 이주화(migrantisation)’는 내국인 노

동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저숙련, 고위험 작업에 이주노

동자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하청업체에 외주화된 고위

험 업무가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2018년 기준, 영국의 사망만인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8명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망만인률

은 5.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KOSIS, 

2023).     

4)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란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

하게 설명해주는 자료이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조와 111조에 의하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 법 114조는 화학물질 사용사업주는 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화학물질

의 명칭과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

법, MSDS 및 경고표지 이해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5)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

업장에서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

성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나, 그 외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대상 물질 경고 표시,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

진단결과 등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모국어 제공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한정훈, 2019; 정연·이나경, 

2022:61에서 재인용).    

6)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2007년 7.5%에서 2016년 

14.2%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에 다시 13.4%로 떨어졌다. 

7)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8) 2020년 기준, 산업부문별 이주(외국태생)인력의 구성비율

을 보면 서비스업 28%(446,000명), 제조업 18%(485,000

명), 보건 및 사회복지 16%(885,000명), 건설 13%(266,000

명)이다(Fernández-Reino and Rienzo, 2023).       

9) 2004년 동유럽 A8 국가가 EU에 가입할 당시 기존 회원국들

은 취업허가서나 쿼터제도 등을 통해 동유럽 노동자의 유입을 

규제하였지만,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은 처음부터 동유럽 

신규 회원국에 대해 노동시장의 접근을 허용하였다(문남철, 

2007). 영국정부는 노동자등록제도(Worker Registration 

Scheme)를 도입하여 A8출신 신규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체

류활동을 관리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영국 입국의 전제조건

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에 대한 입국이나 취업활동

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2023년 기준, 런던생활임금은 시간당 £13.15이며, 영국생

활임금(런던 외 전국)은 시간당 £12이다. 출처: https://www.

livingwage.org.uk/news/real-living-wage-increases

-%C2%A312-uk-and-%C2%A31315-london (최종열람

일: 2023년 12월 20일). 

11) 건설노조(UCATT)는 2017년 유나이트노조(Unite the 

Union)로 합병되었다.  

12) 여기서 ‘EU시민’에는 EU뿐 아니라 EEA(아이슬란드, 리히

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시민도 포함된다.

13) 거주지 증명이 어려운 노숙인이나 로마(Roma)인, 인신매

매 피해자, 빈곤층, 시설보호아동 등이 여기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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